
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

한 복된교회 존치에 한 청원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성 명 : 남 기 탁

           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33-3번지

  나. 소개의원 : 안 익 순 의원

  다. 수일자 : 2005년 11월 30일

  라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30일

  마. 상정  의결일자 

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 원회

       (2005년 12월 12일) 상정, (2005년 12월 12일) 의결

2. 청원요지

    ○ 복된교회는 30년동안 지역의 소득층 등 소외되는 이웃을 하여 

사활동과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음. 재에도 앙공원․부천북부

역 장 1일 300명이상 무료 식, 김장 담가주기, 장학사업, 각종 구

제사업(제3국인 섬김, 헌 활동, 지역노인 경로잔치, 의료 사, 이․

미용활동 등)

    ○ 부천지역의 신앙인의 구심 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, 6,000여 교우

의 신앙의 요람이며 역사 이고 종교 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,

    ○ 번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의 정비구역내에 복된

교회부지를 공원부지로 구획함으로써 복된교회가 가지는 지역사회

에 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 이고 행정 편의  발상은 안

일한 계획임.

    ○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보존가치가 있는 복된교회 부지를 기본

계획(안)의 정비 정지역에서 종교 부지로 존치하여야 함.



3. 취지 설명요지(취지설명 : 안익순 의원)

    ○ 복된교회는 지 1,000평 부지에 연건평 1,330평, 허가 건축면  700

평으로 재 6,000명의 교우들이 모여 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

인 동시 30년 이상 역사를 지니는 교회로써 부천의 기독교인의 심

이 되고 있으며 무료 식, 무료진료, 범시민 구제활동, 장학사업등 

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한 많은 사와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. 앞

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비 을 가지고 있는 복된교회를 부천시

에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에 공원부지로 계획함으로써 

이는 행정의 크나큰 오류임.

    ○ 타 지역의 종교부지는 체부지를 마련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반면 

복된교회는 공원부지로 계획한다면 종교간의 불균형이나 형평성에서 

문제가 있을것으로써 재 검토되어야 하고 복된교회는 존치되어야 

타당함.

4. 주요질의  답변

질 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○ 복된교회의 존치가 가능하다고 보

   는데 ?

○ 종교부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

   다고 보는가 ?

○ 기본계획(안)의 공원 끝부분에 교회가

   존치한다면 공원 이용 시민에게도

   부담을 수 있다고 보는데 ?

○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

   정구역을 지정하는데 개인, 단체

   의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면 효

   율  도시개발이 부 할수도 있

   는데 ?

○ 복된교회의 건물배치가 부정형이므

   로 정형화를 하여 교회 계자와

   지속  의하여 존치나 체용지

   확보방법을 검토하겠음.

○ 종교단체의 역사, 통, 사회기여도

   등 많은 문제를 비교 검토해야됨.

○ 교회를 존치한다면 정형화를 시키고

   다른장소 이 하는 것은 사업시행시

   조합측과 의를 하여도 되고 공원

   이 을 재검토하는 방법도 있음.

○ 서울의 를 들면 종교시설은 존치나

   체용지를 확보하여 민원이 없도록

   하고 있음.



5. 심사결과

  ○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“본회의

에 부의하기로 의결“

  ※ 부천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에 한 복된교회 존치에 

한 청원 의견서 1부



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한

복된교회 존치에 한 청원 의견서

의안번호 제469호 안건명
 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
 한 복된교회 존치에 한 청원

소개의원 안익순 의  결
연월일

 제123회 부천시의회(2차정례회) 
 제4차 본회의(2005. 12. 23)

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에 한

복된교회 존치에 한 청원 의견

  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원미동 1-5구역 내에 원미구 

원미2동 133-3번지 소재 복된교회가 포함되면서 동 부지 일원 체가 도로 

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 종교용지 계획도 없어 재

의 복된교회를 존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

  재의 복된교회 부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면 은 3,100㎡이며 기본계획

상 지와 하는 도로 8미터를 15미터에 편입되며 교회건물은 공원용지로 

계획되어 있음.

  따라서 복된교회가 치해 있는 곳은 정비계획상 공원계획부지 모서리 

부분이 있어 공원계획부지 면   복된교회가 치한 곳을 종교용지로 

변경하여도 정비사업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체용지 확보보다

는 역사와 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존치되도록 효율  토지이용  도로의 

연계성 확보와 더불어 부지를 정형화하여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

록 극 검토바람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년  12월  2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시의회 의장






